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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법위반

[대법원, 2007.2.23, 2006도8098]
 
【판시사항】

[1]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‘허위의 사실’의 의미 

[2]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명함 및 선거공보상 ‘○○대학교 산업대학원 총동창회장’ 또는

‘전 ○○대학교 산업대학원 1기 회장’이라는 표시를 ‘학력’이 아닌 ‘경력’ 또는 ‘약

력’란에 기재하였다 하더라도, 그 기재에는 학력의 개념도 내포되어 있으므로, 선거공보의

‘학력’란에 ‘○○중학교 졸업’이라고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직선거

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

[3] 비정규학력의 게재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

여부(소극) 

 
 
【참조조문】

[1]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 

[2]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 

[3]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, 헌법 제37조 제2항

 
 
【참조판례】

[1] 대법원 2003. 2. 20.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(공2003상, 876) / 

[2] 대법원 1999. 6. 11. 선고 99도307 판결(공1999하, 1453) / 

[3] 대법원 1999. 6. 25. 선고 98도3927 판결(공1999하, 1553), 헌법재판소 1999. 9. 16. 선

고 99헌바5 전원재판부 결정(헌공38, 774), 헌법재판소 2000. 11. 30. 선고 99헌바95 전

원재판부 결정(헌공51, 820) 

 
 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 

【상 고 인】피고인

【변 호 인】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용우

【주문】

】상고를 기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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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이유】

】상고이유를 본다.

 1.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료한 경북대학교 산업대학원 최고산업전

략 과정이 정규학력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고, 한편 초�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의 관계

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를 허위의 사실에 포함시켜 이를 공

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규정이 죄

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( 대법원 1999. 6. 25. 선고 98도3927 판결,  헌법재판

소 2000. 11. 30.자 99헌바95 결정 등 참조). 이에 반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.

 2.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 ( 대법원 2003. 2. 20.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

조), 비록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명함 및 선거공보상 ‘경북대학교 산업대학원 총동창회장

’ 또는 ‘전 경북대학교 산업대학원 1기 회장’이라는 표시를 ‘학력’이 아닌 ‘경력’ 또

는 ‘약력’란에 기재하였다 하더라도, 그와 같은 기재만으로도 통상의 선거구민에게 피고인

이 위 대학원을 졸업 또는 수료한 자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이상 그 기재에는 학력

의 개념도 내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( 대법원 1999. 6. 11. 선고 99도307 판결 등 참조),

선거공보의 ‘학력’란에 ‘안동중학교 졸업’이라고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

같은 조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.

 또한,   ( 대법원 1999. 6. 25. 선고 98도3927 판결,  헌법재판소 1999. 9. 16. 선고 99헌바5 전

원재판부 결정,  헌법재판소 2000. 11. 30. 선고 99헌바9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).  한편,

‘경북대학교 산업대학원 총동창회’라고 하면 그 석�박사 과정을 마친 자들의 모임으로 인

식될 뿐이고 이를 비정규학력인 ‘최고산업전략 과정’ 수료자들의 모임으로 인식된다는 것

이 공지의 사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.

 이와 다른 취지의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.

 3.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,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낙하에 피고인의 아들이 후보

예정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허위 학력을 게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,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

죄로 인정한 원심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다.

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.

 4.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

.

 대법관 김능환(재판장) 대법관 김용담 대법관 박시환(주심) 대법관 박일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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